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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
                  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 토  보  고  서
1. 검토경과
  ❍ 제 출 일 자 : 2021. 2. 9.(화)

  ❍ 제   출   자 : 중구청장

  ❍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2. 9.(화)

  ❍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2. 19.(금)

2. 제안이유
  ❍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육아 환경을 

향상시키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「울산광역시 중구 

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개정하여 장애인가정에 대한 복지

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 ❍“장애인가정”에 대한 정의 신설(안 제2조제2호)

  ❍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출산양육지원금 추가 지원 조항 신설(안 제4조

제2항)

  ❍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변경

4. 근거법규 

  ❍ 「장애인복지법」제7조, 제9조 및 제32조

5. 참고사항
  ❍ 출산지원금 지원기준

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여성장애인
장애인가정
(시 지원)

지원
금액

50만원
(시10,구50)

100만원
(시50,구50)

200만원
(시100,구100)

100만원
(국70,시15,구15)

-심한장애:100만원
-심하지않은장애:70만원


